
■ 해수욕장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[별지 제2호서식] <신설 2023. 6. 27.>

공고, 재공고, 안내문

  관내 해수욕장에 무단으로 설치ㆍ방치된 물건을 「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

리에 관한 법률」 제23조의2,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

규칙 제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제거하여 보관하고 있음을 알려 드리오

니, 기한 내에 찾아가시기 바랍니다.

1. 제거 및 보관물건:

2. 제거 장소:

3. 제거 일시:

4. 제거 이유:

5. 보관 장소:

6. 담당자 연락처:

7. 보관물건의 반환 기한ㆍ비용 및 귀속에 관한 안내

  가. 공고일부터 1개월이 지나도 물건을 찾아가지 않거나 물건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

알 수 없는 경우에는 일간신문, 공보, 방송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인터넷 홈페이지

를 통해 재공고합니다.

  나. 가목에 따른 재공고일부터 1개월이 지나도 물건을 찾아가지 않는 경우에는 매각 

등의 방법으로 처리됩니다.

  다. 물건이나 물건 매각ㆍ폐기 후 남은 금액을 반환받으려면 물건의 제거ㆍ운반ㆍ보관

ㆍ처리 등에 든 비용(「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0조의2제

3항제3호 및 같은 조 제7항)을 내야 합니다.

  라. 가목에 따른 재공고일부터 1년이 지나도 물건을 찾아가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지

방자치단체에 귀속됩니다.

     년     월      일   

특별자치시장

특별자치도지사 

시장ㆍ군수ㆍ구청장

직인

210mm×297mm[백상지 150g/㎡]


